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6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5월 4일

3. 정정사유 :

-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변경(정상진→김기백, 2019.6.20 시행)

-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변경(정상진→김기백, 2019.6.20 시행)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1. 15 시행)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부. 5. 운용

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

력으로 변경

(1) 책임운용전문인력

: 정상진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김기백

(1) 책임운용전문인력

: 김기백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제2부. 5. 운용

전문인력

※ 이 투자신탁

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

용전문인력

■ 한국투자 롱

텀밸류 증권 모

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의 책

임운용전문인력으

로 변경

(1) 책임운용전문인력

: 정상진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김기백

(1) 책임운용전문인력

: 김기백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제5부. 3.

가. (2) 자산운

용보고서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1.

15 시행)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

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

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

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

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

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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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

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합니다.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

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

다.


